






건 설 기 술 심 의  채 택 의 견 서
○ 안 건 명 : 제220차 신내4 공공주택지구 송수관로 이설공사 설계심의
○ 분    야 : 토질 및 기초

항 목 채   택   의   견 비  고

관련법령 적용 
적정성

1. 철도안전법 제45조, 지하철 신내역(6호선, 신내차량사업소)과 인접
(30m 이내)한 지역으로 철도보호지   구로써 인공구조물 설치하는 
경우 행위신고 등의 협의 절차 필요, 인접굴착공사 협의절차(서울
교통공사) 확인 및 설계 반영바람.

2.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심의대상(굴착폭 3m 이상, 연장10m이상)  
굴착심의서류작성,도로점용허가신청서 제출 등 관련 부서 협의 및 
설계 반영바람.

시공성

3. 우디안 지하차도 교대 및 말뚝 등과 앵커 및 쉬트파일벽과 간섭이 
예상되므로 지하차도 교대 및 말뚝 등 제원을 가시설 단면도에 추
가, 횡단면도 상세 작성,시공성 상세 검토바람(송수관로이설 A,B열 
종점부가시설도(1/4~3/4),도면CW-084~82)

   (1) 단면 M-M ~ 단면 R-R 사이에 지하차도 교대 등 지장물을 포함한 
가시설 단면도 추가바람

   (2) 단계별 시공순서도 수록, 시공중 기존 구조물(지하차도) 안정성 
확보바람.

4. 추진구 CORNER STRUT(3단)과 추진강관이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
바람.(CW-105)

5. 기존우수관 D600mm, D800mm와 가시설 벽체와의 이격거리를 명기
하고, 가시설  벽체 시공시 천공시 기존관로에 문제여부 확인바람
(송수관로 이설A,B열 횡단면도 (3/10)~(6/10),CW-015~018)

6. 송수관로 이설 A,B열 No. 22+0.00, No. 22+0.50, No. 22+6.50의 
기존우수관 D800mm은 부분이설인지 매달기인지 횡단면도에 명확히 
명기바람.  (도면 CW-017~018)

7. 송수관로이설 C열 관로부 STA. 0+212.50구간, 기존 우수BOX와 
이설 우수BOX 접속부(단면 H-H 우측 벽체부) 가시설 계획도 및 
기존 우수관로(2.0x1.5) 매달기 검토 추가바람.(도면 CW-097)

8. 추진구 가시설 계획시 반력벽과 버팀보 간섭, 쉬트파일벽체와 반력벽 
콘크리트의 부착력으로 쉬트파일 해체시(인발)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
되는 바, 대책방안검토, 도면 및 수량 반영바람.






















